
[별표 8의2] <신설 2017. 1. 17.>

측정기기 리 행업의 시설ㆍ장비 기술인력의 기 (제38조의2제1항 련)

기

1. 시  및 

장비

가. 실험실  갖출 것

나. 다  항목  「 경 야 시험ㆍ검사 등에 한 법률」 6

1항에 른 경 염공 시험기준에 라 ㆍ 할 수 는 

기기 또는 장비를 항목별로 각각 1  상 갖출 것

    1) 수 도(pH)

2) 화학 산소요구량(COD)

3) 부유물질(SS)

4) 총질소(T-N)

5) 총인(T-P)

2. 기술 력 다  각 목  기술 력  각각 갖출 것

가. 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 상

  1) 수질 야  경 사 또는 수질 경 야  기사 상  

격  가진 사람

  2) 수질 경산업기사 격  가진 사람 로  해당 야  련 

업 를 3  상 수행한 사람

나. 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상

  1) 경 야, 공 야, 기계 야, 기 야, 야 기사 상

 격  가진 사람

  2) 경 야, 공 야, 기계 야, 기 야, 야 산업기사 

격  가진 사람 로  해당 야  련 업 를 3  상 수

행한 사람

3) 수질자동측정기기 운 ㆍ 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

비고

1.  표 1 나목  기기 또는 장비가 같  목 1) 터 5)까지  항목 중  

상  항목  동시에 ㆍ 할 수 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  ㆍ

할 수 는 기기 또는 장비를 갖춘 것 로 본다.

2.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수질 분야의 측정

행업자와 표 제1호나목1)부터 5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에 하

여 측정 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에는 해당 항목을 측정ㆍ분석



할 수 있는 측정기기 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며, 표 제1호나목1)부터

5)까지의 항목 부에 하여 측정 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에

는 표 제1호의 시설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

3. 표 제1호나목의 측정기기 는 장비에 하여 공동사용계약 는 임차계

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에는 해당 측정ㆍ분석 항목에 한 장비를

갖춘 것으로 본다. 다만,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측정기기 는 장

비를 측정기기의 리 행업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.

4.  표 2  격  「 가기술 격법」 2 1 에 른 가기술 격 또

는 「 경 야 시험ㆍ검사 등에 한 법률」 19 1항에 른 경 사 

격 로 한다.

5. 기술 력 1  2  상  기술 격  가지고 는 경우에는 1  기술 격

만  가진 것 로 본다.

6.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수질 분야의 측정

행업자,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한 특별조치법」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

된 수질환경 리 행기 는 「하수도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

리 행업자가 측정기기 리 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

인력은 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

